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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총 4

 

쪽

 < 

 

성 

 

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우려하는 

 

인권침해이자 

 

의료적 

 

사기로, 

 

학계에서조차 

 

금지된 

 

활동임에도 

 

행사장소 

 

대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정당성 

 

부여해줘
UN 

 

고문 

 

특별보고관, 2013

 

년 

 

보고서에서 

 

전환치료는 

 

의학적 

 

정당성이 

 

없으며 

 

건강을 

 

위협한다고 

 

재확인

3월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배움터에서는 ‘선민네트워크’, ‘홀리라이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

연대’ 라는 단체들이 개최한 소위 ‘제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설립 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법에 의거해 막아야 할 

인권침해적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 것이다. 

이 단체들이 지향하는 ‘전환치료’는 학계에서 금지된 인권침해 행위이다.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라고 불리는 사이비 의료행위는 ‘탈동성애’, ‘전환’, ‘교정‘ 같은 명명으로 

성적지향이 마치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호도하거나 혹은 원래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대중에게 주입한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임상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사실

상 추방하였고 어떠한 주류 정신건강단체도 이러한 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2) 이러한 치료는 효과도 

1)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미국상담협회(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미국정신의학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미국심리학협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국립 학교심리학자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국

립사회사업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등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외, Just The Facts About Sexual Orientation and Youth 

- A Primer for Principals, Educators, and School Personnel, 2008,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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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뿐더러 내담자가 이미 경험하였을 수도 있는 자기혐오를 강화시킴으로써, 우울증, 불안, 자기 파괴적 

행동을 부추기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에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책, 가이

드라인 등을 통하여 경고·주의를 주기도 하며 위반 시 자격증 박탈까지 이르는 징계도 가능하다.3) 1999년 

브라질 심리학 연방 의회(Conselho Federal de Psicologia)는 “심리학자는 동성애적 지향을 치유나 치료

가 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4)을 채택하기 했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주시하며 우려하는 관행으로 국가나 지방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러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미성년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막고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전환요법을 실시하는 것을 금하

는 법(SB-1172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5)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에게 의학과 과학에 기반을 두지 

않은 요법을 강요하여 우울증과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이러한 요법을 실시한 정신의학 종사자들은 자격증을 발부한 기관의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6) 브라운 캘리

포니아 주 지사는 성명을 통하여 “성적지향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이제 

사이비 의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7) 

UN 고문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는 2013년 보고서에서 성적지향을 바꾼다는 소위 ’치료‘는 의학적 정

당화를 결여하였으며 건강을 위협한다는 미주보건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서를 인용하였다.8) 2015

년 2월 뉴저지 최고법원은 ‘가능하지 않은 행위’를 약속한 것은 소비자보호법 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전환

치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이비 치료자들은 종교기관의 우산 안에 숨어 있기도 한다. 이 행

사의 주관단체들이 보수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일견 이들은 ‘신앙’과 ‘상

담’의 이름으로 온정을 베푸는 듯하다. 심지어 ‘인권’을 표방한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결국 이러한 

활동의 실체는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함을 가장한 동성애 혐오라고 보고 있다. 

1998년 미국 싱크탱크 정치연구협회(Political Research Associates)는 ‘계산된 온정’ 보고서에서 이러한 ‘상

담 활동’은 반동성애 단체들이 강한 반동성애적 레토릭에 대한 반동을 고려해서 다분히 전략적으로 사용하

는 활동 방식이라고 폭로하고 있다.9) 우리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의 공청회에서 목격한 난동이 폭력적 반(反)

2) 미국심리학협회, Report of the APA Task Force on 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 (2009), Resolution on Appropriate Affirmative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 Distress 
and Change Efforts (2009)

3) APA, Report of the APA Task Force on 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

4) Conselho Federal de Psicologia, Resolucao nº 1 / 1999

  http://site.cfp.org.br/wp-content/uploads/1999/03/resolucao1999_1.pdf

5)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률정보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120120SB1172

6) 865.2. Any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attempted on a patient under 18 years of age by a mental 

health provider shall be considered unprofessional conduct and shall subject a mental health provider to 

discipline by the licensing entity for that mental health provider.

7) 한겨레, 2012. 10. 2. 자. 미 캘리포니아, 동성애 청소년 ‘이성애자 전환 치료’ 불법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54066.html

8)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February 2013, A/HRC/22/53, para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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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활동이라면 이 활동은 ‘선한 얼굴’을 가장한 반(反)동성애 활동인 것이다. ‘탈동성애’라는 명명 또한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지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정 혹은 탈출되어야 하는 상태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는 명백히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적 정당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행사장을 빌리

는 것은 당연히도 그들의 전략의 일부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업적 차별단체들의 전략에 놀아

났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저 단체들의 이름만 봐도 ‘빨간 불’을 켜야 마땅하다. 개인과 집단의 정신건

강을 위협하는 의료적 사기이며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대표적 반동성애 인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

이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시대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지나갔다. ‘탈출’을 이야기했던 ‘탈동성애’ 국제단체 엑소

더스 인터내셔널은 2013년 6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하면서 단체 운영을 종료하였다. 이런 ‘탈동성애’ 단체

의 운영자들이 나중에 ‘다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코미디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국가인

권위원회가 이러한 사기에 놀아났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인권 보장 업무는 

많은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세계 어느 곳의 국가인권위원회가 ‘ex-gay movement'(탈 동

성애운동) 행사에 대관을 허용하겠는가. 한국 시민사회는 이 참담한 소식을 성소수자 인권이 주요 의제이

기도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위원회의 모임인 Asia-Pacific Forum 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인권단체에 

알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순한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의 국가인권

위원회는 인선절차의 불투명성과 독립성 훼손 등 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로 두 번이나 

등급심사를 보류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기미 없이 청와대는 최이우 목사처럼 동성애 차별 

발언과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는 성

소수자 인권 부분도 많이 삭제되었다.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업무를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에

서 반(反)동성애적인 인권침해 단체의 행사가 개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앞으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훈장처럼 자랑할 것이다. ‘탈동성애 인권’이라는 

형용모순이 마치 인권법에서 존재하는 개념인양 으쓱댈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에 

확성기가 되어 주었다. 도대체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해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태의 해악을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인권위원회 자신이다. 우리는 이 ‘대관 사태’

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체적인 차별조사와 재발방지 원칙의 천명을 요구한다. 

2015년 3월 1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9) Khan, Surina. Calculated compassion: How the ex-gay movement serves the Right's attack on 

democracy. Political Research Associat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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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는 

 

정신상담이 

 

성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권고. 

 

그러나 

 

개인의 

 

성적지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이나 

 

동성애를 

 

질환으로 

 

바라보는 

 

치료법은 

 

어

 

떠한 

 

것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10)

○ 

 

미국정신상담협회(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는 1998

 

년 

 

채택한 

 

결의문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청소년 

 

및 

 

성인을 

 

정신질환자로 

 

묘사하는 

 

것에 

 

반대하고, 

 

성적지향과 

 

정신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보급

 

하는 

 

것 

 

및 

 

동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무지하고 

 

근거 

 

없는 

 

믿음에 

 

바탕을 

 

둔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개입을 

 

지지한다고 

 

표

 

명.11) 

 

더 

 

나아가, 1999

 

년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

 

치료”

 

로서의 “

 

교정 

 

요법(reparative therapy)”

 

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채

 

택.12)

 ○ 

 

미국정신의학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는 2000

 

년에 

 

발표한 <

 

성적지향의 

 

변경을 

 

위한 "

 

교정” 

 

요법에 

 

관한 

 

입장 

 

성명>

 

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 

    

 

동성애를 

 

전환시키거나 “

 

교정”

 

하는 

 

정신의학적 

 

양식은 

 

과학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발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성애를 “

 

치료”

 

하였다는 

 

일화의 

 

보고는 

 

심리학적 

 

피해에 

 

관한 

 

일화의 

 

주장에 

 

의해 

 

상쇄될 

 

뿐이다. 

 

지난 40

 

년간, 

 

동성애를 “

 

교정한다는” 

 

임상의료사들은 

 

그들이 

 

동성애를 

 

치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가 

 

활용가능할 

 

때까지, [

 

미국정신의학회는] 

 

직업윤리를 

 

가지는 

 

개업의들에게 

 

개인

 

의 

 

성적지향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삼가고, 

 

학회의 

 

공식 

 

견해를 

 

가장 

 

우선시하도록 

 

명심하면서, 

 

해를 

 

입히지 

 

않도록 

 

권고

 

한다.
    

 

동성애를 

 

고치겠다는 

 

치료의 

 

잠재적인 

 

위험은 

 

심각한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일관한 

 

임상치료사가 

 

환자

 

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자기혐오를 

 

강화시킴으로써, 

 

우울증, 

 

불안과 

 

자기 

 

파괴적 

 

행동을 

 

동반하게 

 

한다. (

 

중략) 
    

 

따라서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 

 

자체가 

 

정신장애라는 

 

가정이나 

 

동성애자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변경해야 

 

한다는 

 

선험적인 

 

가정에 

 

근거한 ‘

 

교정 

 

치료’

 

나 ‘

 

전환 

 

치료’

 

에 

 

반대한다.13)

<

 

관련 

 

언론보도>

 

국문
中, 

 

이성애 

 

전환 

 

위해 

 

전기충격요법 

 

받았던 

 

동성애자 

 

배상받아, 2014. 12. 1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9_0013368967&cID=10102&pID=10100
"

 

동성애는 

 

타고난 

 

것" 美

 

뉴저지 

 

동성애 

 

심리치료 

 

금지, 2013. 8. 20.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8/20/0706000000AKR20130820047200009.HTML

 

미 

 

캘리포니아, 

 

동성애 

 

청소년  ‘

 

이성애자 

 

전환 

 

치료’ 

 

불법화, 2012. 10. 0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54066.html

 

영문

 

뉴저지 

 

주 

 

최고법원, 

 

동성애 

 

전환 

 

치료를 

 

소비자 

 

보호법상 

 

사기로 

 

판결, 2015. 2.
http://www.motherjones.com/politics/2015/02/gay-conversion-therapy-consumer-fraud

Human Rights Campaign, 

 

전환치료의 

 

거짓말과 

 

위험
http://www.hrc.org/resources/entry/the-lies-and-dangers-of-reparative-therapy   (

 

끝)

10)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Gay, lesbian and bisexual teens: Facts for teens and their parents 
[Pamphlet]. Elk Grove, IL: Author, 2001

11) Resolution adopted by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Governing Council, March 1998

12) Action by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Governing Council, April 1999

1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미국정신의학회), "Reparative"  therapy [Position statement], 1998


